
PO Box 66699; Albany, NY 12206 
nysif.com 

보험 계약자께,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에 대응하여,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사가 향후 60일간 
1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고용주를 위한 산업재해보상 및 장애 수당 보험증권에 대하여 
체납 취소 중단, 비갱신 중단 및 조건부 갱신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지사가 취한 모든 조처에 박수를
보냅니다. NYSIF는 본 행정명령과 재정서비스국(th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관련 지시 사항을 준수합니다. 

그에 더하여, NYSIF는 고객에게 더 많은 도움을 베풀고자, 이 행정명령의 요구사항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 명령에 앞서, 우리는 고객을 돕기 위해서 다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우리는 규모에 관계 없이, 직원이 100명 이하이건 이상이건 간에, 모든 기업에 대하여현 위
기상황동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 우리는 현 상황을 반영하도록 예상 급여 지불 총액을 낮추어, 보험료를 인하할것입니다.
• 취소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보험료 납입 스케줄을 조정할것입니다.
• 회계 감사 잔액에서 지불되는 보험료 납입 스케줄을 조정할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감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류 업로드로 현장 감사를 대신하도록협력할 

것입니다.
• 우리는 COVID-19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 계약자들을 위하여, 이미체납으로 

인한 취소를 중지한 것에 더불어, 이자, 할부 수수료 및 연체료 부과를중지했습니다.
• 이 모든 조정사항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향후60일로 한

정하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NYSIF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비갱신 또는 조건부 갱신을 걱정할 필요가전혀 

없습니다. NYSIF는 비갱신 또는 조건부 갱신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면, 증권 대리인(policy rep) 에게 즉시 
연락하여 (우리 홈페이지나 nysif.com/COVID19의 Get Policy Help 링크를 이용) 귀하의 급여 
지불 총액과 보험료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험
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여 지불 총액이 증가한 소수의 사
업자 중 하나인 경우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지 않도록 즉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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